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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9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Hf會 開會式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U 월 16일 (금요일》 11시 00분

開 會 式 類 (第 209回 _ _ 솔 式)

1. 개식

2 . 국기예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담당 신헌영》 

(11 시 00분 개식》 회의가 있겠습니다.

鑛 의사담당 신현영 (11 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희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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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6일 (금요일》 11시 02분

(재209회 임시회 재i차 본회의)

1. 제209회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3.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안

4.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5.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재209회충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 희 교육위원 의정 ■동  비등의 지급에 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 

(김부응 위원 외 4인 발의》

4. 층청북도립학교설치조래일부개 정조래 안(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래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li시 02분 개의〉

醫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효검 부교육 

감과 최태호 교육정보화과장께서는 교육 
인적자원부 주관 이러닝 교육 행정서비스 

혁신대회 참석차, 하재성 중등교육과장과 

이삼헌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수학능력 

시험지 인계차, 김용환 총무과장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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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響 의장 성영용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 둥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 

니다.

醫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파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접수 상황 그리 

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접수 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8일 김부응 교육위원 외 4 

인으로부터 층청 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충청북도교 

육감으로부터 지 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층청 

북도립 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충청 

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 

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제 

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충청북도교육 
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둥 3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충청북도교육위 원회회 의 일수연장 

의건읊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름 마치겠습니다. 

m  의장 성영용 

의 사과장 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제209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m  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임 시 회 회 기 결정 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희 회기는 11월 16일 

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희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 원의 정 활동비 등의 지 급에 관 한조 례 일 

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읊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롤 구 

성하시겠으며,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 

까지 3일간은 류일과 소위원회 활동읊 위 

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1월 20 

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 안과 2007년도충청 북도교육위 원희 희 

의일수연장의건읊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 

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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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 ■동  

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m 시 的분 》

擊의장 성영용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 

위 원회 교육위 원의 정 활동비 둥의 지 급에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 다.

대표 발의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醫 김부응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오늘 의정활동비 둥의 지급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앞서서 저의 

솔직한 심정을 잠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의정활동비 책정읊 위한 심의위 

원회의 심의가 끝난 뒤 위원 사무실에 들 

른 기자 한 분이 “면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 하는 소리를 들으며, 위로하는 뜻

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른 판단보다는 일부 지역의 기초의회만 

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 

에 자존심이 심하게 훼손되는 느낌을 잠 

시 가졌었습니다.

물론, 기초의회도 증요한 의 정 훨■동올 

하는 기관입니다만 제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가 어떤 배지인가요. 국회의원은 붉 

은 바탕에 금색 원으로 되어 있고, 광역 

의원은 노란 바탕에 붉은 원으로 되어 있 

고, 기초 의원은 노란 바탕에 편 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광역 

의원의 배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계시 

는 우리 도 단위급 간부님들도 기초의원 

의 대우를 받는 저희들에게 모든 심의툴 

받는 데 대해서 상당한 자존심이 췌손되 

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째째하다는 비아냥을 들어가면 

서도 단돈 만원이라도 알뜰히 쓰도룩 따 

져보겠다는 생각으로 깨알 같이 아주 작 

은 골씨로 작성된 예산안을 밤늦도목 검 

토해 보기도 했고, 각게각충의 교육가족 

을 면담하면서 행정감사나 행정질의를 통 

해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 둥읊 하기 위해 

서 자료롤 작성해 왔으며, 회기는 60일이 

라고 해도 출장 처리도 없이 위험을 감소 

하면서 각 지역의 행사에 수없이 참석해 

야 했습니다.

또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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器임없이 순회해도 여비 보조 한푼 없이 

일을 해왔으며, 광역의원처럼 루원금 제 

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해 왔는데 차라리 

무보수 봉사직일 때가 자존심이나 높이 

가질 수 있었다는 동료 위원의 말씀읊 들 

으며 많이 섭섭해 왔음을 솔직한 소감으 

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청 간 

부님들이나 우리 직왼들이 의정훨■동에 대 

한 제 값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함께 일하 

고 노력하자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 

다.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등의 지 급에 관한조례 일부개 정 조래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률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 

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 

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심의 

결정됨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 

정수당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중 월 

정수당을 월 120만원에서 월 185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 • 구조문 대비 

표, 관계법령 둥 자세한 사항은 유인풀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교 

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ᅳ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 

정■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 

례안(별첨 2》

(끝에 실음)

響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읊 들으신 충청북도교육 

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둥의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김부웅 교육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조례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부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 일부개 정조 

례안

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  

영예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U  시 12붙)

鑛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복도립학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화설치•운영에관 

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국 소관이 

므로 일팔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 길입니다 .

충복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성영용 의장님을 비 

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 북도립 학교설 치 조 례 일 부개 정 조 례 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 

한조례일부게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 • 

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 

규모학교 폐지, 전문계고둥학교 특성화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과 지번정정, 행정구 

역 명칭 변경으로 인한 주소변경 둥 충청 

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 

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원군 

에 비봉유치원과 충주시에 충주 중앙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 

원읊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며 청주 

시에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9필 1일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주 강서 1지

구 서현초등학교# 2008년 9될 1일자로 

충주 연수토지구획지 구내 국원초등학교, 

청주 성화1지구 개발지구내 성화중학교를 

2008년 3월 1일 개교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성하 

기 위한 전문계고둥학교 특성화에 따라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로 명칭울 변경하고 지번 정정 및 행정구 

역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으토 사천초 

둥학교 병설유치원 외 3개원, 사천초등학 

교 외 4게교, 회인중학교 외 1개교의 주 

소롤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 

는 것과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인 오 

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오창 

초둥학교 유리분교장, 오창초둥학교 가좌 

분교장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09회-재 3■차 본 _ 의]

ᅳ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 

정조례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 복도립 학교운영 위 원회 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부모



[제209회 -제 1차 본 회 의 ]

위원의 당연 퇴임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 

학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중인 학 

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자격 

을 제한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의 당연 
퇴임사유에 휴학을 추가하며, 둘째로 의 

결 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 운영위원장 

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회 

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토록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며, 셋째로 현 

재의 학교급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 

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각급 학교 운영 

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름 

의무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ᅳ 참 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4》

(■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 

정 조레 안과 충청 북도립학교운영 위 원회 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_ 안에 대 

한 제안설명읊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驗 의장 성영용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11 시 17분》

醫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 

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희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 

위왼희는 의장읊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립학 

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룩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120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 

병우 위원님과 김부웅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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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U 1 시 반분 산회》

[제209寒卜제1天우 본 회 의 ]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응, 서수웅, 이상일, 정무.

0 출석공무원 ： 9명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별첨 2) 

ᅳ 층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3》

-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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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9回 忠淸北道敎_ 員會 臨■會 W T M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 11시 02분________ _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X.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 ■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_  일부개정조례 안

3.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4. 200?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일수연장의 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 m m   ̂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 署동비물의지 급매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부응 위원 외 4인 ■의)

2 .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매3 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20OT년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 (의장 제의》

(11 시 02분 개의)

爆 의장 성영용

의석을 정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청복도교 

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재성 중등교 

육과장께서는 자율학교 평가차, 김경숙 

과학산업교육과장께서는 직업진로연찬회

잠석차, 이삼현 평생교육체육과장께 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대비 점검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 

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 ■  

동비등의지급매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⑩ 의장 성영용

— 13 _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 

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둥의 지 급에 관한조례 일 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기 위 

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롤 거친 바 

있으므로 질의 및 토큰을 생략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 

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의 정 활동비 둥 

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9회-제2 차 본 회 의 ]

2.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례일부개 정조 

례안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 

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m 시 的 분 》

醫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

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 

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 

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 

원회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 

출되 었습니다.

조례 심사소위원희에 정무 위원장님께서 

는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醫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무 

조려|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무 교육위 

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 안과 충청 북도립 학교운 

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일무개정조 

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 

난 11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으로 U 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 

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는 바,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1쪽부터 4쪽까 

지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 

요내용에 대하여 밀■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 *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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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폐지,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 

화에 따른 학교명칭 변경, 지번 정정 및 

보은군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 다.

민저 유치원 신설로 비봉유치원은 오창 

산업단지 내 입주에 따른 뒤왼 대상아 수 

용을 위하여 기존 병설유치원 시설을 증 

축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오 
창지역의 부족한 유아교육 시설 확충으로 

유치원생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서현초병설유치원 및 국원초병설 

유치원은 서현초가 2008년 9월 1일자, 국 

원초가 2008년 3월 1일자로 개교함에 따 

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추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 

는 것이며, 충주중앙초병설유치원은 초등 

학교 잉여교실 활용으로 2008년 3월 1일 

병설유치원을 개원함으로써 유아들의 취 

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신설토 서현초등학교는 

청주 강세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 

생읊 수용하고자 당초 2008년 3월 개교 

예정이었으나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2008 

년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개교 시기쁠 

2008년 9월로 연기하여 설립하려는 것이 

고, 국원초등학교는 충주 연수 토지구획 

정리지구 유입 학생을 수용하고자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설립

하려는 것이며, 성화중학교는 청주 성화1 

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을 수용 

하고자 당초 2007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 

었으나 학교부지 도시기반시설의 사용 가 

능시기가 2007년 9월 이후로 통보되어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설립하려는 것 

입니다.

다음에는 교명 변경으로 금왕공업고둥 

빅■교는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을 육 

성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부터 반도체 관 

련 학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될에 따 

라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 

여 충북반도체고둥학교로 교명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학교 주소지 변경으로 사천초 

등학교 및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왼은 현 

재 사천동 26-1 지번에서 학교 건물과 운 

동장이 위치한 사천동 26-2 지번으로 변 

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초병설유치 

왼, 속리초병설유치원 , 희 인초병설유치

원, 수정초, 수정초삼가분교장» 속리초, 

회인초, 회인중, 속리중학교 둥은 보은군 

읍 • 면 • 리의 명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 

례의 개정으로 외속리면이 장안면으로, 

회북면이 회인면으로, 내속리면이 속리산 

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주소 

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폐지에 있어서는 비봉 

초등학교 및 오창초유리분교장 병설유치

[제209회-제2天용 본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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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제2 차 본 회 의 ：!

원의 경우 각각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과 

오창초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며, 오칭'초등학교 유리분교장은 1학급에 

3명, 가좌분교장은 2학급에 11명이 재학 

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많은 학생이 있 

는 또래 집단 속에서 폭넓은 인격을 형성 

하고 다양한 사회 • 문화적 한경을 습득하 

게 하여 사회성 신장 및 학력수준 향상읊 

위해 오창초등학교로 통합하기 위하여 폐 

지하고자 하는 것으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 다.

제안설명은 심사보고서 8쪽과 9쪽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부모 위원의 당연 

퇴임 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학,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한 경우를 당연 퇴 

임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재학중인 학부모 

에 한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쪽 하였고, 의사결정 시 

가부동수인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으 

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운영

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을 위해 소위원 

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을 소위원회 설치 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실시와 급식운영 

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 

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신 

설토룩 하는 강제 규정읊 신설하는 내용 

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 

례안의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읊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롤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 

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를 "운영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울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희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 

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 

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 조리 중심 

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 

다. "로 수정 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안대 

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 

다.

署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 

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 

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 

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



ᅳ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5》

(을에 실음》

響 의장 성영용

정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돌으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 

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큰을 생략하고자 하는테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읊 

종결 하겠습니 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 

례 일부개 정조례 안은 조례심 사소위 원회 에 

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층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관한조례일부게정 

조례 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하는 위 왼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복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 

한조례일부개정조려1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인: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9회-제2차  본 회 의 ]

4. 2007H 도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 일 

수연장의건

(11 시 14분》

_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충청북 

도교육위 원회 회 의 일 수연 장의 건을 상정 합 

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층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 

회가 오늘 폐회하게 되면 올해 연간 회의 

일수 50일을 모두 사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를 

제10조 제3항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희 회 

의규칙 저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 

일간을 연장하여 앞으로 각종 안건 심의 

에 필요한 회의일수롤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읊 하도목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M 항 2007년도충청북도교육 

위원회회의일수연장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1〇일긴: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17 _



[제209회-제2차  본 회 의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저M항 

2007년도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회의일수연장 

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읊 선포합니 

다‘

이상으로 오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9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희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폐회》

〇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응, 서수응, 이상일, 정무.

〇 출석공무원 : U 명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김종근，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 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총무과장 김용환, 기픽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조례심사보고서(별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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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청 I )

의 .사 일 정 (안)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11. 16. ~ 11. 20.<5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11월 16일 (금 》 
11:00

□  개 회 식
£ 제 1차  본 희 의  ]

1. 제 209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 회 기 결 정 의  건 
• 회 기 : 2007 . 11. 16. -  11. 20, (5 일 간 )

2 .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희 교 육 위 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 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3.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4.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설 치 •운 영 에  관 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5.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  산  희

□  소 위 원 회  활 동
〇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11월 17일 (토 》 □  휴 무 일 본 회 의  
휴 회

11월 18일 (일 》 D  휴 무 일 본 회 의  
휴 회

U  월 19일 《월 》 □  소 위 원 회  활 동  
〇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희

본 회 의  
휴  회

11월 2 0 일 (화 》 
11:00

[ 제 2 차  본 회 의  ]

1.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교 육 위 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 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2.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3. 층 청 북 도 립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설 치 •운 영 에  4 한 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4. 2 0 0 7 년 도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회 의 일 수  연장의 건

□  산  회

□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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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안번호 제 209-1 호

의 결

연 월 일

2007년 월 일 

(제 회)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교 육 위  원  의  정 ■ 동  비  

등 의  지 급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별: 의 자 김부응  위 원 외  4인

발의연월일 2007년 11월 8 일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교 육 위 원  의 정 ■동 비  
둥의 지급매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07. 11. 8. 

발 의 자 ： 김부응, 곽정수, 

김병우，서수웅， 

정 무 (5 인)

의 안 

번 호
209-1

제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북도교육위원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관련 규정 

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O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1,200,000원에서 월 1，燃0,000원 

으로 함 (안 제3조제1항)

참 고 자 료

가. 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통보 내용 

니-. 관계법령 발췌 '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교육위 원 의 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희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200,000원” 을 “월 1，紋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燃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 g •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위원의 직무활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 ....... ……”

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L200.000원으 尊 ■ 풀 코요 * * *

로 한다. 단，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 ..■•，■… . • … • … ，네 . ............. ...............................

여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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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〇보 내용

O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O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규정한 범위

O 월정수당 : 월 1燃만원(연간 2,220만원)



관계법령 발췌

□ 지■자我1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 

는 비용을 보전(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저u 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_시행寒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33

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 

비심의위원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 

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물가 

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4]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y.. 님•，广 자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시 •도 의 회 의 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시 - 군 •자치구의 회 의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별표 5]

지방의회 의워 국내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원)
、' 、 、  ̂ 지 급

준액
•~~7 1니! 、、、、、
구 분 、、、

철 도
우 〇]\L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 일당)

숙박게 

(1 일당》

a | 비

(1 일당)

시■도의회 의원 1 TZ ~~~1L1"技" 선 2등 정액 정 액 정 액 我， 46,000 我，■

시•군•자치구의회 의원 1 xz ••一J
1，石•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20,000 46,000 25,000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같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ra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해당 철도운임구분 
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 
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 

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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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지방의회 의워 국외여비 지급범위(제33조 관련)

(단위 : 달러)
\  지급*
\ 기준액

+  1  \ \ 항공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 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 일
이상

시.도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40 2 防 133 150 180 210

의 원 1둥 정액 35 166 107 140 170 1 防

시 .군 .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 정액 35 1 從 107 140 170 195

의 원 2등 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고려하여 여비 지급범위에서 달리 정하여 
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 
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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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의안번호 제 • 몌 교

의 결
연 월  임H  iri

2007년 월 일 
(제 209 희)

충 청 북 도 ■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제 줄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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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 설치조례 ■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9-  2
제 출 연 월 일  : 2007. 11. 8.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안 이 유
〇 2008학 년 도  유 치 원  • 초  • 중 학 교  신 설 과 , 전 문 계  고 등 학 교  특 성 화 에  

따 라  학 교  명 칭 을  변 경 하 고  학 교  주 소 변 경  및 학 생 수  감 소 로  초 등  

학 교 분 교 장  폐 지 와  단 설 유 치 원  전 환 에  따 른  병 설 유 치 원 을  폐지 

하 고 자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를  개 정 하 려 는  것 임 .

주요 내용

가 . 2008학 년 도  단 설 유 치 원  1개 원 , 병 설 유 치 원  3 개 원 , 초 등 학 교  2 개 교  

및 중 학 교  1개 교  신 설  

(1) 단 설 유 치 원

명 칭 위 치 개 원 
연월일 설 립 사 유

비 봉유치원 충 청 북 도  청원군 오 창 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공 교 육
기반조성

(2) 병 설 유 치 원

명 칭 위 치 개 원 
연월일 설 립 사 유

서 현 초 등 학 교  
병설 유치 설

충 청 북 도  청주시 흥 덕 구  가경동 
강 세 자 구  70BL

2008.9.1.
공 교 육

기반조성
충주중앙■학i  
병설유치원 충청 북 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2008.3丄 공교육 

기 반조성

국 원 초 등 학 교  
병설유치원

중청 북 도  중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08.3丄 공 교 육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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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 등 학 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 설립 사유

서 현 초 등 학 교 충 청 북 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 세 지 구  70BL

2008.9.1. 강 세 지  구 
유 입 학 생 수용

국 원 초 등 학 교 충 청 북 도  충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08.3.1. 하 톤 자 ？•확奸 
유입 학생수용

(4)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T_i S  Ted

설 립 사 유

성 화 중 학 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 2008.3.1. 성 화 1지구 
유입 학생 수 용

나. 전문계 고등학교 교명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 경 
연월일 변경사유

금왕공업
1 •등 학 51

충북 반도체 
고 등 학 교

중 청 북 도  음 성 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2008.3.1. 반도체 관련 

학과 특성화

다. 학교 주소 변경

(1 ) 병 설 유 치 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 천 초 등 학 교  
병설 유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 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 -2

수 정 초 등 학 교  
병 설유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속리 초 둥 학 교  
병 설유치 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희 인 초 등 학 교  
병설유치원 |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 앙 리 ， 번지 행정구역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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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 등 학 교

명 칭 구 부 위 치 변경사유

사천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 1

지번정 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정 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 번지 §j 정구 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 번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ᄒJ :정구색 

명칭 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140번지

•며* 리 초'S" 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인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 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3) 중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회인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130번지 해정 구역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희인면 중앙리
130번지

명칭변경

속리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행정구역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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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초등학교 병설유 

치원 2개원, 초등학교 분교장 2개교 폐지 

(1)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지

년월일
폐 지 시추

오 창 초 등 학 교  
유 리 분 교 장  
병 설유치 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창초등학교 
통 • 폐합

비 봉 초 등 학 교  
병침[유치 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단설유치원 
전환

(2) 초등학교분교장

명 칭 위 치 폐 지 
년월일 폐지 사유

오 창 초 등 학 교  
유 리 분 JE 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 창 초 와  통 합

오 창 초 등 학 교  
가 # 분 교 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2008.3.1. 오 창 초 와  통 합

참 고 자 료

가. 입법예고(2007. 9. 28. ~ 2007. 10. 19.)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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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 설치조례 일부711정조례안

충 청 북 도 립 학 교  설 치 조 례  일 부 률  다 음 과  같이 개 정 한 다 .

별 표  1의 명 칭 란 중  “ 금 왕 공 업 고 등 학 교 ” 를 “ 충 북 반 도 체 고 등 학 교 ” 로  한 다 . 

별 표  3 의 회 인 중 학 교  위 치 란 중  “ 회 북 면 ” 을  “ 회 인 면 ” 으 로 , 속 리 중 학 교  

위 치 란 중  “ 내 속 리 면 ” 을  “ 속 리 산 면 ” 으 로  하 고 ， 명 칭 란 중  산 남 중 학 교 란  

다 음 에  성 화 중 학 교 란 을  다 음 과  같이 신 설  한 다 .

""성 화 중 학 교  | 충 청 북 도  청주시 흥 덕 구  성 화 동  615번지

별 표  4의 사 천 초 등 학 교  위 치 란 중  “ 26- 1 번 지 ” 를 “2 6 -2 번 지 ” 로  하 고 ，수정 

초 등 학 교  및 수 정 초 등 학 교 삼 가 분 교 장  위 치 란 중  “ 내 속 리 면 ” 을  각 각  “ 속리 

산 면 ” 으 로 ，속 리 초 등 학 교  위 치 란 중  “ 외 속 리 면 ” 을  “ 장 안 면 ” 으 로 ，회 인 초  

등 학 교  위 치 란 중  “ 회 북 면 ” 을  회 인 면 “ 으 로  하 며 ， 명 칭 란 중  서 경 초 둥  

학 교 란  다 음 에  서 현 초 등 학 교 를 , 충 주 중 앙 초 등 학 교 란  다 음 에  국 원 초 등  

학 교 란 을  각 각  다 음 과  같이 신 설 하 고 ，오 창 초 등 학 교 유 리 분 교 장  및 오 

창 초 등 학 교 가 좌 분 교 장 란 을  각 각  삭 제  한 다 .

서 현 초 등 학 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흥 덕 구  가 경 동  강 세 지 구  70BL

국 원 초 등 학 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연 수 동  1661번지

별 표 6 의 사 천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위 치 란 중  “ 26 -1  번 지 ” 를  “ 2 6 -2 번 지 ” 로 

하 고 ，수 정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위 치 란 중  “ 내 속 리 면 ” 을  속 리 산 면 “ 으 로 ，



속 리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위 치 란 중  “ 외 속 리 면 ” 을  “ 장 안 면 ” 으 로 ， 회인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위 치 란 중  ” 회 북 면 “ 을  ” 희 인 면 “ 으 로  하 며 ，명 칭 란 중  

중 주 남 산 유 치 원 란  다 음 에  비 봉 유 치 원 을 ， 서 경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란  

다 음 에  서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란 을 ， 중 주 금 릉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란  

다 음 에  충 주 중 앙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국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란 을  각 각  

다 음 과  같이 신 설 하 고 , 오 창 초 등 학 교 유 리  분 교 장 병 설 유 치  원 및 비 봉 초  

둥 학 교 병  설 유 치  원 란 을  각 각  삭 제  한 다 .

비 봉 유 치  원 충 청 북 도  청 원 군  오 창 읍  구 룡 리  395번지

서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충 청 북 도  청 주 시  흥 덕 구  가 경 동  
강 세 지 구  70BL

충 주 중 앙 초 등 학 교 병  설유치 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연 수 동  1003번지

국 원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충 청 북 도  충 주 시  연 수 동  1661번지

td 칙

이 조 례 는  2008년 3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다 만 ，별 표  4 중 서 현 초 등 학 교 ， 

별 표  6중  서 현 초 등 학 교 병 설 유 치 원 은  2008년 9 월 1 일 부 터  시 행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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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1 ]
•一,一* T一" -5-1 --1
고  ~〇T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금왕 공업고등학교 (생 략 ) 충북•빈■도체고W•학교 (현 행 과  같 음 )

[별 표  3]

중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회인 중학교

속리 중학교

산남중학교

< 4 L 」a >

^청북도 보은군 M m  중앙리 130번지

•■ •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 •리， 切

(생 략 )

< 신 설〉 성화중학교

… ^  〇| ̂  _

"  나 •.속리산면 •

(현행과 같음)

삐  청주시 휴덕구 성화동 ffl5버지

[별 표  4 ]

초 등 학 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사천초f ■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싱당구 사천동 集d 번지 •，•••••하，.........

수정초동학교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M神 迎번지 속리산면• 1 I T ... 1— •

수정^둥학H 

삼가분•교장
충청훅도 보은군 ifl속리면 삼가리 14) 번지 … 에 … … *,… …

.....속리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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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초^학교 

회인초등학교 

서경초등학교

< 신 설>

충주중앙 

초등학교

< 신 설>

오참초듀학교
유리분교장

오참초동학교
가좌분교장

충f  북도 보&군 와속리면 장L料  2例내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생 략 )

< 신 설>

(생 략 )

< 신 설>

층청북도 청워군 오참읍 유리 ■번지

.장안면....

.회인면.

서혀초듀학교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 청주시 휴덕구 가경동

강세지구?[通己

保도 청원군 오참含 기죄리 12納지

(현행과  같음)

국워초#학교 층청북도 충주시 여수동 1後!변지

< 작 제〉

네  >

< 삭 제〉

< 삭 제〉

[별 표  6]

유  치 원

현 행 개 정 안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사천초등학교 
병 4 유치원

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청북도 청주시 싱당구 사천동 _ 번지

중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지내리 IS  번지

9R-9.

소 사며>»***«««***«*»*4»*»«««««*>** "l—L 1-- »«•«»#»

속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의속리면 장내리 26번지 ........ ...................

회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供번지
..........

..........................51^3^

，주#산유치원 (생 략 ) *>>*>**>*«****>|*<*>*> (현행과  같음)

< 신 설〉 < 소L i > 티 뷰유치 워.
층청북도 청워군 오창옵 구른리

,■?神

서경초등학교
(생 략 ) (현행과  같음)병 설뮤치 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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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충주금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 今1 설>

오참 초등 ，
¥ 奇틀교찾
평점 -n~
비뷰 초등학교
병 설 ■存•척 원

서현초등학교병
|최북도  청주시 흥덕구 7通衰:

강시 1지구 7011.

(생 략 ) !................ (현 행 과  같음 )

충주중앙초유 학교
충천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8변지

..1■■■치 ■■■웠,

국 워. 초듀 학교
삐  충주시 연수동 1061변지

병섬유지 워

충청북도 청워군 오참옵 유리 394변지 < 삭 제>

층청북도 첫워군 오참各 구류리 30B번지 <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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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별哲 4》

의안번호 제；2하경호

의 결
〇| ^

2007년 월 일 
(제 209 회》

M M  «
C : 象  % m m 9  醫  1'iiniiii l u iu ■ : : ■  ■ u n n 醫  ■ C a m  ■ ’ "■’ ■ 繼 =|:|프  .

운 영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7년 11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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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e i p 好 ^ ■ _  mi 안 조례 ■ 퉤 料

제 출 연 월 일  : 2007. 11. 8.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안 이 유

〇 급 식 관 련  안 건 심 사 의  효 율 화 를  기하기 위하여 각 급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산 하 에  급 식 소 위 원 회  설 치 롤  의 무 화 하 는  규 정 을  마 련 하 고 , 

학 부 모 위 원 의  당 연 퇴 임  등 현행 규 정 의  운 영 상  나 타 난  일 부  미비 

점 을  개 선  • 보 완 하 려 는  것 임 .

주 요 내 용

가 . 학 부 모 위 원 의  당 연 퇴 임  사 유 (학 생 이  전 학 • 퇴 학 •  졸 업 인  경 우 ) 

에 휴 학 을  주 가 함 .(안  제7조)

나 . 의 사 결 정 시  가 부 동 수 일  경 우 에 는  위 원 장 이  결 정 하 던  규 정 을  

출 석 위 원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결 정 토 록  함 .(안  제 13조 제 5 항 )

다 . 각 급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산 하 에  급 식 소 위 원 회  설 치 를  의 무 화 함 .

(안  제 17조 제 1항 )

끊고 사료

가 . 관 계 법 령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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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영 ?fflsi 설치 한 ^ !  권 ■ 려  일 葬 經 空 雅 f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r 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ᆻ로 하고， 

동조 제1호중 "학생이 전학 • 졸업 • 퇴학"을 "학생이 휴학 • 전학 • 졸업 • 

퇴학"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 "사 고 가  있을 때 "를 "부 득 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 할  수 없는 

때 "로  한다.

제13조중 "줄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로 한다.

제 17조 제 1항에 단서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급 식 소 위원희는 설치하 여 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학 부 모 위 원 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 구 하 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c|u|：it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 워의 퇴임 등) 위 워. 이 다음 각 제7조(위원의 퇴임등)一 다음 각 호의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 어느 하나------------------- -------------------

임하거나 상실한다. ----------------------- --------,

1. 희■부모위워의 학생이 진학 • 졸업 • V—™- . ..1 .. t"— '̂5다"*' ̂유̂̂  ̂ - .. .추̂*̂**1 • 계̂축 •

퇴학. 교워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즘 업 * 퇴 학.-------------------------------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 一---------- ----- --- --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저1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 ④(생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ᅳ ④

략)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 i t  하고 /IPn________ _______여_______________ _
\3J : : " ᅵ ^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부위원장 ----- -一-—------------------

은 위워장이 사고가 있음 때에 그 --—— :부•득식, 사■•유로■ :직무■■■ 수석용

직무를 대행한다. *§" Xj|)---- —---

⑥(생략) ⑥(현행과 같음)

제13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 계"113；̂존!(■히지"!* 동'히 즉̂1다:) —  

는  재 적 위 원  과 반 수 의  줄 석 으 로  개의 —----- ----- ----------------

하 며 . 출 석 위 워  과 반 수 의  찬 성 으 로  결 ——  출석위워 과반수의 차 성 으 로  결

점 하 되  가 부 동 수 일  경 우 에 는  위 워 장 . 정한다.

이 결 정 하 다 .

제 17조 (소 위 원 회 의  설 치 ) (경 영 위 원 회 는 제17조 (소 위 원 회 의  설 치 ) ① ----------- --------

안 건  심 사 의  효 율 화 를  기 하 기  위 하 여 ------------------ —̂ ------ -

소 위 워 회 름  둘  수  있 다 . < 단 서 신 성 〉 rltil *~7- a): - - , 나1tr， ᄇ 스}

소 위 워 회 는  섬 치 하 여 야  하다.

② (생 략 ) ② (현 행 과  같 음 )

44



관계법령 발■

I~ 1 곳 ᅭ그CCT 一i 〇 fcH

제 34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구 성 •운 영 ) ① 제 31조의 규 정 에  의 한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중  국 립 학 교 에  두 는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구 성 ■운 영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고 ，공 립 학 교 에  두 는  학 교 운 영 위 원  

회의 구 성 •운 영 에  관 하 여  필 요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이  정 하 는  범 위 안  

에서 시 •도 의  조 례 로  정 한 다 ,

② 사 립 학 교 에  두 는  학 교 운 영 위 원 희 의  위 원 구 성 에  관 한  사 항 은  대 통  

령 령 으 로  정 하 고 ，기 타  운 영 에  관하여 필 요 한  사 항 은  정 관 으 로  정 한 다 .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2조  (조 례  등 에 의  위 임 ) 국 •공 립 학 교 에  두 는  운 영 위 원 회 의  구 성  및 

운 영 에  관 하 여  이 영 에 서  규 정 하 지  아 니 한  사 항 은  국 립 학 교 의  경 우  

에 는  학 칙 으 로 ，공 립 학 교 의  경 우 에 는  시 •도 의  조 례 로  정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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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  심사 보고서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청 북 도 교육위 원 회 

【조례 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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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6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0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7년 11월 16일)

〇  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7년 11월 19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O  2008학년도 유치원•초•중학교 신설과,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에 따라 

학교 명칭올 변경하고 학교 주소변경 및 학생수 감소로 초등학교 분교 

장 폐지와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중청북도 

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O  학교 설립 

-  단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원연월일 | 설립 사유

비 봉유치 원 증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공교육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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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개 원 
연월일 설립 사유

서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 세 지 구  70BL

2008 .9丄 공교육
기반조성

충주중앙초등학교 
설설유치원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003번지 20 0 8 .3 .1

공교육
기반조성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중주시 연수동 1661번지 2 0 0 8 .3 .1
공교육

기반조성

-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연월일 설립 사유

서 현
초등학교

중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강 세 지 구  70BL 2008 .9丄 강 세 지  구 

유입학생수용

국 원
근  n  • 히  一 r조 'f  와 교 중청북도 증주시 연수동 1661번지 20 0 8 .3 .1

연수토지구획지구 
유입학생수용

-  중학교

명 칭 위 치
개 교 
여월임T_丄 S S 설립사유

성화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615 2 0 0 8 .3 .1 성 화 1지구 
유입학생수용

0  전문계고등학교 교명 변경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위 치 변 경 

여월임1 * trl S
변경사유

금왕공업 
고둥화교

충북반도체
고 1  약 j보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103번지

2008 .3.1 . 반도체관련 
학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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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주소 변경 

-  병설유치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속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 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희북면 중앙리 96번지 ᄀ행:정〒성_ 
명칭변경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96번지

-  초등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사 천 
초등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1
지번정정

변경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26-2

수 정 
조등학교

변경 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181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변경 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181번지

수 정 
초등학교 

삼가분교장

변경 전 충청 북 도  보은군 내속리면 삼가리 140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140번지

속 리
XZ 1

조 f  冬 比i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외속리면 장내리 243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243번지

회 인
초등학교

변경전 중청북도 보은군 회북면 중앙리 96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희인면 중앙리 9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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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명 칭 구 분 위 치 변경사유

회 인중학교
변경전 충청북도 보은군 희북면 중앙리 130번지

정구색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회인면 중앙리 130번지

속리 중학교
변경 전 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87번지

행정구역
명칭변경

변경후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87번지

0  학교 폐지 

-  병설유치원

명 칭 위 치
폐 지 
년/■  ᅳ일 폐지 사유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 3 . 1 , 오창초등학교 
통•폐합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구룡리 395번지 2008.3.1. 단설유치원 
전환

-  초등학교 분교장

명 칭 위 치
폐 7]

년월일 폐 지 사유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유리 394번지 2008.3.1 오창촌와 

통합

오창초등학교 
가좌분교장 중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가좌리 129번지 2008.3.1 오창초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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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〇 비봉유치원은 오창산업단지내 입주에 따른 취원대상아 수용을 위하여 4 

학급 규모의 기존 비봉초병설유치원 시설을 중축하여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함으로써 부족한 유아교육 시설 확충하여 오창지역 유치원생의 수 

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0  서현초병설유치원 및 국원초병설유치원은 서현초가 2008. 9. 1.자로 개 

교하고，국원초가 2008. 3. 1.자로 개교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주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는 것이며,

O  충주중앙초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하여 공립유치원을 

개원하여 공립유치원 취원 확대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추 

진을 통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개원하는 것임 

O  서현초등학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동주택 입주 시기가 2008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로 지연됨에 따라 개교 시기를 2008년 9월토 연기하여 청주 강세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O 국원초등학교는 2006년도 BTL 대상사업으로 200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 연수토지구획정리지구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O  성화중학교는 당초 2007.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주택공사로부 

터 성화1 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포장, 우•오수, 

상수도，도시가스，전기，통신 둥의 사용가능 시기가 2007. 9월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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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되어 2007년 9월까지는 학생을 수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교 시 

기를 2008년 3월로 연기하여 청주 성화1지구 택지개발지구내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임

0  금왕공업고등학교(변경 학교명 : 충북반도체고둥학교)는 산업사회에 부응 

하고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8학년도부터 반도체 관련 학과 특성 

화 고등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특성화 영역을 학교 명칭에 반영하여 특 

성화고등학교로서의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명 변경임 

O  사천초등학교 및 사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현재 동 조례에 등재된 위 

치는 학교 담장 밖 도로부지의 지 번(26-1)으로 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위 

치한 지번(26-2)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0  수정 초병설유치원, 속리 초병설유치원, 회인초병설유치원, 수정초, 수정초 

삼가분교장, 속리초, 희인초, 회인중, 속리중학교 둥 은 「보은군 읍•면•리 

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 례 」의 개정(2007. 8. 13. 공포, 2007. 10. 

1  시행)으로 “ 외 속 리 면 “ 이 “ 장안면“ 으로, “ 희북면“ 이 “ 회 인 면 “ 으로，“ 내 

속 리 면 “ 이 “ 속 리 산 면 “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고 

자 하는 것임

O  비봉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현재 병설유치원 시설을 증죽하여 단설 

유치 원(비 봉유치 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오창초유리 분교장병 설유치 원은 

오창초로 통합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임 

0  오창초등학교 유리분교장은 1학급에 3명 (3복식 1학급)，가좌분교장은 2 

학급에 11명 (3복식 1학급, 2복식 1학급)이 재학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많은 학생이 있는 또래 집단 속에서 폭넓은 인격을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습득하게 하여 사회성 신장 및 학력 수준 향상을 

위해 오창초등학교로 통합하기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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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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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워i 희 t t  m  일부개정조죈앞-

심  사  댓  H  서 _________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년 1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6일，제209회 임시회 저U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O  제 1차 조례심사소위원희(2007년 11월 16일)

0  저ᅵ2차 조례심사소위원희(2007년 11월 19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기획관리국장 이 장 길)

가. 제안이유

〇  급식관련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학부모위원 

의 당연퇴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올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 용

0  학부모위원의 당연퇴임 사유(학생이 전학•퇴학•졸업인 경우)에 휴학을 

추가함 .(안 제7조》

0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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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안 제17조제1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심사보고 주요내용

0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학부모 위원의 당연퇴임 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학,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한 경우를 당연퇴임 사유에 추가 

함으로써 재학중인 학부모에 한 해 운영위원 자격으로 학교 경영에 참 

여할 수 있도록 하고，

〇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인 경우 운영위원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 

위원회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결정하도록 하며,

0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을 위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위원회 설치시 급식관련 부조리 

예방과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실시와 급식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신설토록 

하는 강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동 조례 

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0  다만，조례안에 대하여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어 .

-  안 제17조 제 1항의 “ 운영위원희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 

여 소위원희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 다 “ 를 

“ 운영위원희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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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 

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 성 한 다 .“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5. 수정안 주요 내용 

가. 수점이유

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 

사한 결과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수정 주요 골자

0  안 제 17조 제1항의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 

여 소위원희를 둘 수 있다, 다만，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 다 “ 를 

“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 

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 성 한 다 .“ 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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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희 설치분■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수정안

제 안 년 월 일 : 2007. 11 20.

제 안 자 :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위 원 장

1. 수정이유
O  조례안중 제17조제1항에 대하여 급식소위원회 설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사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배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

O  조례안 제 17조제1항의 “ 운영위원희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 다 .” 를 “ 운영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 

식소 위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공동 급식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 

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 로 수정하고자 함

3.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 
을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희는 안건 심사의 효 
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름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 
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름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

워회는 섬치하여야 한다. 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공
* 동급식 학교의 급식소위원회는

寒S 권_중삼함교에아비 조라훤: 
교와 공동으로 구성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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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이 심 사 결 과 를  보 고 합 니 다 .

2007. 11. 20.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희

위 원 장  

간 사 

위 원

정 무 爲성 겨

기 ᄇ 〇 公
김 T  고 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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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9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會 第 1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___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6일 (금 요 일 》 11시 22분

■ 事 0 程  (제 209회 임시회 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1 . 위원장선출의 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審査된 案件
1 . 위원장 선 출 의 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11人| 2 2S

_  위 원 장  직 무 대 행  이 상 일  

의 석 읊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 니 다 . 

성원이 되 었 으 므 로  제 1차 조 례심사소위  

원회 개의를 선 포 합 니 다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에 의해 적융되는 종견 같은 법률 제 19조  

로 준 용 되 는  지방자치법 제 54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제 가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위 원장 직 무 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 

행 하 겠습니다.

그러면 위 원 장  선출에 들 어 가 도 록  하겠  

습니다.

1 . 위 원 장 선 출 의 건  

擊 위 원 장  직 무 대 행  이상일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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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響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정무 위원을 위원장으토 추천합니다.

醫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일 

정무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무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희의 

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m 위원장 정무

제가 위원이 되어 가지고 처음 위원장 

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209회-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3

2. 간사선출의건

(llAf 24g )

驗 위원장 정무

이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 

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간사로 곽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정무

그러면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 

어 본 소위원회 간사토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움》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곽정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옳 선포합니다.

곽정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 

시기 바랍니다.

繼  간사 복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위원장님읊 잘 보필해서 소위원회가 원 

만히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1A|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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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⑩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저作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 의 하도록 하겠습니 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11월 19일 월요일 2일 

간으로 하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 

개 정 조례 안과 충청 북도립 학교운영 위 원회 

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_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 

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 하는 위왼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_ 참 조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별첨 1)

(■ 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19 

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 

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 례안 둥 2건의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 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 

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제1차 

조례 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  27분 산 회 》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정 무, 간사 곽정수,

위 원 김병우, 김부응，서수웅, 이상일.

〇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용건.

突̂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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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9回 忠 淸 ■ ■ 委 員 會  臨 _  第 2 號

條例審査小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11월 19일 (월요일) 11시 00분

_ 0 程 《제20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립 학교설치조래 일 -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안

審査된 案件
1.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AJ 0 0 §  7||21)

變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충청 북도립 학교설 치 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세부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 심사와 관

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 

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오늘 심사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 다.
심사방법은 안건별로 주관:라장으로부터 

설명올 간략히 들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 서는 회의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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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립 학교설치 조 례 일 부 개  정 

조례안

(11A| O lg )

響 위원장 정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 

례 일부개정조례 안읊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 

：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響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획관리 과장 김장한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학년도 유치원 및 초 * 

중학교 신설과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 

규모학교 펴}지, 전문계 고등학교 즉성화 

에 따른 학교 명칭변경과 지번정정, 보은 

군 행정구역 명청변경으토 인한 주소변경 

등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청원군 

에 비봉유치원과 충주시에 충주중앙초등 

학교 병설유치원, 국원초등학교 병설유치 

원읊 2008년 3월 1일자로 개원하며, 청주

시에 서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9월 1자로 개원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유 

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청주 강서1지구 

서현초등학교를 2008년 9월 1일자로, 충 

주 연수토지구획지구내 국원초등학교, 청 

주 성화1지구개발지구내 성화중학교를 

2008년 3월 1일자 개교하고자 합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전문인율 육성하 

기 위한 전문계고둥학교의 특성화에 따라 

금왕공업고등학교를 충북반도체고등학교

로 명청을 변경하고, 지번정정 및 행정구 

역 명칭변경에 따른 주소변경으로 사천초 

둥학교 병설유치왼외 3개 유치원, 사천초 

둥학교의 4개교, 회인중학교외 1개교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단설유치원 전환에 따른 비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 

는  것과 학생수 감'소 토  소 규 모 학교인 오 

칭•초등학교 유리분교장 병설유치원, 오창 

초둥학교 유리분교장, 오창초등학교 가좌 

분교장읊 2008년 3월 1일자로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중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상으로 충청 북도립 하고학교설 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⑩ 위원장 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읊 진행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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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습니다.

질의 • 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醫 간사 곽정수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지금 교명에 관해서 보니까 서헌초등학 

교가 경기도 분당에 서현초• 중 • 고 가  있 

는 걸로 되어서 명칭이 시 • 도를 달리하 

지만 지장이 없는지, 하긴 제가 아는 에 

로는 중앙초등학교는 전국에 아마 꽤 많 

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기존의 있던 

학교고 신설되는 학교는 교명이 중복되는 

문제가 괜찮은지, 또 하나는 성화중학교 

도 대구에 사립학교 중에 성화중학교가 

있는 걸로 본인이 기억하는데, 이런 신설 

학교에 풀론 시 • 도를 달리하지만 중복되 

는 교명에 대해서는 별 관계가 없는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醫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한 

교명이 전국에 여럿이 있는 그런 학교들 

이 다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롤 들면 덕산초등학교 그러면 

진천덕산초등학교도 있고 제천에 덕산초 

둥학교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앞에 지역 

명을 붙이고, 또 중앙초등학교나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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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전국■적으로 중앙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청주중앙초등학교라는 말을 붙이 

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 

연초등학교의 경우도 경기도에도 있고 저 

희들 신설학교에도 있게 되는데，지금 우 

리가 정하는 서현초등학교는 지명에 따라 

서 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인터넷으 

로 수요조사률 한 결과에 가장 수요자가 

많은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개 

보면 지역읊 중심으로 해서 지역명읊 따 

서 학부형들로 하여금 찾기가 쉽게 하고 

이렇게 관례상으로 많이 해왔으나, 요 근 

래에 와서는 주로 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번도 아마 청주시교육청 

에서 공고를 해서 가장 공모수가 많은 그 

이름올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혼동은 있을 수 있습니 

다만 서현초등학교토 그냥 해도 청주시 

지역사회에서는 2개되는 테는 없기 때문 

에 큰 문제는 없읊 걸로 이 렇게 생각이 

됩니다.

醫 간사 곽정수

한 가지 부연해서 한번 질의드리면 그 

럼 공모를 할 때 초등학교 이름읊 몇 가 

지 예시를 하고서 그 중에 많은 쪽으로 

한 건지 그 방법 좀 한번 알려주세요.

鑛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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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처음에는 학교가 신설되게 되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를 신설을 하게 된 

다 이에 학교이름을 공모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는 분들은 내달라 그래서 불특 

정한 이름으로 제안을 받아서 하고 있습 

니다.

響 간사 곽정수

블'특정한 이름으로 제안을 받은 것 중 

에서 다시 주민의견을 여론을 수럼하는 

과정에는 그게 제시가 되는 거죠.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 다.

醫 간사 곽정수

무슨 무슨 이름이 불특정한 저기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이증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그런. . . . . .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조금 더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지 

역교육청에서 그걸 여론을 받아 가지고 

공모롤 한 결과를 도교육청에 주면 도교 

육청에서 간부희의에서 또 저희돌이 토론 

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간부들이 대개 이런 

이런 방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경 

우는 경합이 많이 되는 경우는 전례를 보 

면 간부들더•다 오엑스 ( 〇 , X 》틀 치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일 표가 많은 쪽으 

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 큰

이견이 없는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존중 

해 가지고 1차에서 온 걸 그대로 받아주 

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  간사 곽정수

제가 교명에 대해서 자꾸 여줘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강서지구에 현암초등학 

교가 아마 처음엔 초등학교였다가 분교였 

다가 폐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한암초등학교 동문회 이런 쪽에서 

강세지구에 하는 학교를 현임■초등학교라 

고 그러는 교명을 주면 자기들이 마음의 

고량처럼 또 그 학교가 현암초등학교라고 

교명이 된다라고 그러면, 역사도 승계하 

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 

같은 것읊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 

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올 

드리는데, 한번 어떻계 고려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義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기 획 관리과장 김 장한입 니 다.

그거 제가 학교명 공모한 거를 참고토 

말씀드 리 겠습니 다.

거기에 현암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칭 성남초로 해 가지고 교명 

공모를 했는데 4개 학교명이 공모가 됐습 

니다. 제일 많은 의건 제출한 것이 서현 

초 47.9%가 서현초로 했고, 그 다음어！ 두 

번째는 직지초 26.3%가 했고, 현암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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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24.2% 현암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순위가 세 번째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교명 선정할 

때 제일 공모자가 많은 서현초로 이렇게 

교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醫 간사 곽정수

그 내응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수고하셨 

는데 그러다 보면 현암초를 했던 동문들 

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렇게까지 관심읊 가지고 교명에 신경을 

썼다 하는 것을 아마 그분들도 이해해서 

고마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鑛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響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교명을 지을 때 일단 지역여른읊 돌어 

보는 그 절차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건 

가요?

響 기픽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종전부터, 요즘에 학교를 말이 세우기 

시작한 2抑0년대 조금 지나서부터는 그렇 

게 의견읊 수용했습니다.

驗 김병우 위원

그런 방법이 이름을 같이 짓는다는 차 

왼에서 편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명을 확정하는 것에 무슨 특 

별한 기준이나 근거는 어디 법규에 있습 

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없습니다.

響 김병우 위원

그냥 이렇게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시키면 그것이 교명으로 정해 

지는 거죠.

擊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_  김병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곽정수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읊 하신 이름이 같은 학교가 이렇게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된다라 

는 하는 기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없을 

는지 모르지만, 그건 이제 이후에 사용과 

정에서 혼동을 하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 

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지역이 많이 떨어 

져 있는 곳에서야 이름이 같다하더라도 

그렇게 혼동의 소지가 적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인터넷으로 학교 검색할 때 른동 

이 있읊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지역명이라도 

붙여서 그런 혼동을 피하자는데 뒤지가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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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물론 한자 명칭이 많을 때 다 

른 뜻의 한자를 쏠 경우에는 우리 한글로 

야 동명이지만 뜻이나 그 한자 명칭은 다 

를 수 있다 이렇게 또 피해갈 수는 있겠

죠.

그런데 지금 서헌초등학교 같으면 서녘 

‘서 < ® 》’ 자에다가 뭐 슬기롭다 현명하다 

할 때 ‘현《賢 》’ 자 그걸 쓰는 걸벤데, 아 

까 분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남이라 그 

랬습니까?

響 간사 곽정수 

성남시 분당구죠.

響 김병우 위원 

성 남시 분당구

거기 서현초등학교는 어떤 한자률 쓰시 

는지는 확인을 해보셨어요?

醫 기력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한자가 저희들하고 조금 틀립니다. 거 

기는 지역에 가까운 이름을 쓰고 저희들 

은 지역하고 관련이 없이 한자를 현명하 

고 이런 뜻으로 뜻을 이용한 그런 지명입 

니다.

醫 김병우 위원

그러면 곧이 동명은 아니다라고 위안을 

할 수 있겠는데, 인터넷 검색과정에서는 

앞으로도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우 

려가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확정하기 전에 바署 수

는 없는 건가요?

예롤 들면 청주를 넣어서 청주서현초

⑩ 기팩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현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 

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먼데 문제는 많은 

공립학교들이 지금 청주라는 지명을 붙이 

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반 보편적으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지읊 때 청주라는 

부분을 충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붙 

이고 다만, 외부지역하고 너무 공통적으 

로 일반화되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만 

붙이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설되는 학교 

에 지명을 큰 청주리•는 이름을 쓰기 시작 

하면 또 그때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데하 

고 형평이 안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 

이 청주라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할 

필요성은 저희들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이 바끝 

수는 있습니다.

響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인터넷검색# 해보니까 성남의 서 

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성 

남서현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요, 또 그냥 서헌초등학교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 정말 정식명칭은

74 —



[제209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뭔지는 제가 탁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래 우리 같은 경우에 서헌초등학교 이렇 

게 확정을 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나 전국 

적으로 톤동이 있더라도 쏠만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離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일단 청주시교육청의 의견을 최대한 존 

중을 하고 또 청주교육청에서 공모를 했 

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교육과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공모를 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을 하는 것 

이 집행부의 방침이었었습니다.

醫 김병우 위원

이 문제를 자꾸 굳이 조목조목 따질 만 

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이투에 교명 지읊 때 주민들한테 

여큰을 조사를 할 때도 사실은 선택지롤 

놓고 주민들이 택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그런 것까지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지를 제시할 때 사전에 검토가 그렇 

게 치밀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響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醫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響 위원장 정무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m  이상일 위원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두어 가지 만 질 문드리 겠습니 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 단설유치원이나 병 

설유치원은 그 수효가 있으면 계속해서 

설립하는 취지죠?

醫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지금 단설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 부분도 

신설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교 

육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면성은 있습니다. 교 

육을 충실히 시키기 위해서는 단설 쪽으 

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민' 또 합 

리적인 운영 차원에서는 분리독립만이 가 

장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부 방침은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에 

산과 절충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단설 

유치원읊 많이 세워라 이런 방침이 명쾌 

하게 떨어진 건 없습니다.

響 이상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단설유치원의 경우 과거에 

는 학교에 유효부지가 있으면 그 학교 구 

내에 단설유치원읊 세우되 울타리만 쳐서 

학교와 단설유치원몰 구분하는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충주남산초등학교 부 

지 내에 있는 충주남산유치원 이게 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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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는데 운동장이 한 만평되고 핑 

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남쪽 

에 한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유치 

원만 지어놓고 식당을 안지어줬어요 급식 

소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장읊 

가로 질러가는데 한 300m 멀죠 유치원 원 

아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면 우산 

도 제대로 못쓰고 그러는데, 기왕 단설유 

치원을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멀다면 아에 단설유치원을 할 때 급식소 

까•지 해서 유치원으로써 면모를 갖워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올 하는데, 국장님 

어떠 신지요?

鑛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교에 독립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들로부터 점심시간에 떨 

어져 있는 동안에는 급식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의 추세이기 때 

문에, 당연히 분리해서 급식읊 할 수 있 

도록 해서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상 유 

치원들이 대개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유 

치원시설을 못해 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시설은 1회성이기 때문에 해줘도 

관계없지만 거기에 많은 운영비와 더불어 

학부형들 부담도 꽤나 많이 들어가야 되

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개 기존에 있는 식당 

읊 이용할 경우에는 단가나 이런 것이 기 

존의 학교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용 

수에 따른 적정 가격이 결정되지만, 유아 

수가 적은 데에 식당을 단독 운영할 경우 

에 단독 운영경비가 상당히 돌어가기 때 

문에 저희들이 급식부분까지는 아직 고려 

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검 

토롤 해보겠습니다.

響 이상일 위원

그래서 물론 급식소를 새토 만들면 조 

리사라든지 영 양사라든지 조리보조원이라 

든지 많은 인건비가 돌어가서 어려운 걸 

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반급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금 단설유치원을 지을 때 여유공간읊 

마련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종일반이 운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간식도 먹여 

야 되고 늦도록 아이들 데리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고려하셔서 예산읊 거기다가 

넣어주면, 국가가 유아교육도 정상적인 

우리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하고 아이들읊 

키우는 거니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읊 드 

리 고, 충주남산초등학교 병 설유치 원 에서 

그게 단설유치원으로 바핀 건데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이나 간에 학구에 따라서 원아 

의 격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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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충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충 

주 금릉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인테 하도 

아이들이 많아서 3대1 4대1 간다고 그럽 

니다. 그 선발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데, 

또 어떤 유치원은 아이들이 준다고 그럽 

니다. 그 이유가 버스만 사웠으면 되겠는 

데 사설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을 통학버스 

가 인솔해 다니는데 그걸 요구하는 경우 

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 단설유치원이 아 

닌 병설유치원에도 버스배정 요구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한지?

傷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국장입 니 다.

지금 원아들을 실질적으로 저회들이 단 

설유치원을 세울 때 가장 저희들이 신경 

읊 쓰는 것이 지역의 수용계획입니다. 원 

아들 수가 몇 명인데 현재 있는 공립유치 

원하고 사립유치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발달과정 

읊 보면 공립유치원보다 사설유치원들이 

더 먼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의 교 

육사업읊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위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 • 사 립 의  구분이 

없는 지역에 수용계획을 적정히 세워도 

유치원을 세워도 공 • 사립 간에 마찰이 적 

은 지역에 주로 세우다 보니까, 어느 지 

역에는 원거리 원아들이 오는 경우도 있 

고 또 어느 지역에 신설되거나 했던 데는

환경 이 좋고 그런 데에는 서로 수요자가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유치원 아동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원거리 

로 이렇게 보내주거나 하는 거는 공립학 

교 쪽에서는 조금 저희들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 

는 원아들만 수용할 경우에 말은 시설이 

라든가 또 교원들을 운영하기가 조금 어 

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초등 

유치원 경우나 이런 경우는 썩 바람직하 

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대로 

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장 

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爆 이상일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응입니다.

그 부분 문제에 저도 의건읊 내고 싶은 

생각인데요.

충주남산유치원은 저도 한번 다녀왔습 

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참 딱해요. 

300m이상을 비오는데 아이들이 밥을 먹으 

로 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게 6학년들이나 5학년 같으면 

편찮은데 유아들이라 이거예요. 선생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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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署고 300m를 가려면 참 힘들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1학년들도 같이 

있는데 제 그때 생각에 급식소를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 남산학교 1학 

년들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마련해 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도 그때 해봤습니다.

그걸 이상일 위원님이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테 저도 똑같이 그 의견 

에 같이 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 

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통학버스문제 공립유치원에는 바람 

직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도 계셨는데 사 

실은 군마다 한 군데 정도는 버스를 지원 

하고 있죠. 지원하는 학교하고 안지원하 

는 학교하고 영 다롭니다. 이게 원아모집 

하는데 없는데는 핑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확대하는 방 

안읊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齡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니 다.

지금 남산유치원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현실을 좀더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가 있 

으면 보고를 드려드리겠고요.

버스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쉽게 이렇게 

안타까움만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 

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립학교에서 버스 

로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입하기롤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학의 반발이라든가

[재209회-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사학의 불평도 있을뿐더러, 이게 정확히 

초 • 중 ，고등학교마냥 학구제가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쟁읊 너무 불러 

일으키거나 그랬을 경우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겠 

지만 일반적으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 

희들이 버스를 깊게 생각을 안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響 김부응 위원

조례하고 관계없는 자꾸 질문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는 진천의 경우에 보면은 공 * 

사립간에 거의 갈등이 없는 지역이거든 

요. 그런데도 지금 단설유치원이 없습니 

다. 유치원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그래 

서 행정질의 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원한 대답은 아직 안나오고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생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書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제가 단설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한 말 

씀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 과장 김장한입니다.

종전에는 단설유치원이 교육부 국•고지 

원으토 해서 설립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 

년서부터 단설유치원에 대한 국고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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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졌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비봉유치원하고 

산님•유치원은 저희들 순수한 도비 재정사 

업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가 단설유치원 설 

립방향을 확대해나갈 건지 그 교육부 방 

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계획은 유동적 

으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醫 위원장 정무 

에,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醫 서수웅 위원 

서수웅 교육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분교장 통폐합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뭐보겠습니다.

오창초등학교 유 리 분교장과 가좌분교장 

이 오창•초등학교로 통합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분교장이 폐교가 될 때는 

원 소속학교로 합쳐지는 게 맞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좌분교 

장 같은 경우는 비봉초등학교가 퉁학거리 

가 나을 거예요. 혹시 검토를 해보신 사 

항인지 아니면 원 본교로 통폐합하는 것 

이 원칙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순수한 거리나 이런 거는 제가 현지틀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옴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 

시킬 때 주민들의 의 건을 많이 존중을 하 

고 또 통폐합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근 

수단을 기존에 있는 통근수단보다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 

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 

지 통페합되는 학교의 행정적으로 재정적 

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은 다소 가잡더라도 통학버스가 있 

읊 경우에는 면 소제지 학교 쪽으로 가는 

것을 아마 원하지 않았나 그 런  생각이 돕 

니다.

響 서수응 위원

제가 여뭐보는 것은 그렇게 주민의건 

수렴을 거치고 이쪽저쪽에 통합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이 궁 

금해서 여뭐보는 겁니다.

響 기획관려과장 김장한 

기 획 관리 과장 김 장한입 니 다.

학부모 의견이 거기 가좌분교장은 통폐 

합에 100% 찬성을 한 겁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풀론 거리상으로는 비봉초가 

가잡습니다. 가까운더}, 비봉초름 이융하 

려면 시내버스를 2회롤 갈아타야 되는 입 

장이고 오창초는 1회 숭차하면 가는 입장 

이고, 거리는 오창초가 6km이고 비봉초가 

3.5km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오창초 

로 통합을 원했습니다.

[제209회-재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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鑛 서수웅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겠습니 

다만 측시 그냥 행정적으로 원칙에 의해 

서 그리 하면 문제가 없는가 궁금해서 물 

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鑛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읊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 

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룩도립학교설 

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재209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 운영 

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人| 33•분》

醫 위원장 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cf.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학교운영 

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鑛 학교운영지원과장 선용건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용건 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 

올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읊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부모 

위원의 당연퇴임 사유인 학생이 전학• 퇴 

학 • 졸업인 경우 외에 학생이 휴학중인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희 학부모위원 자 

격읊 제한하기 위해서 학부모위원의 당연 

퇴 임 사유에 류학을 추가하며, 둘째로 의 

결정족수가 가부동수일 경우에 운영위원 

장이 결정하던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 회 

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하고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의결정족수률 강화하며, 셋째로 현재의 

학교급식에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 

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운영위 

원희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 설치롤 의무 

화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 

다.

이 상으로 충청북도립 학교운영위 원희설 

치 • 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한 제안설명읊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響 위원장 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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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 • 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곽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響 간사 짝정수

교육위원 작정수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읊 검토해 

봤더니 소규모학교의 경우에 운영규모 둥 

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식소위원 

희롤 설 치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공동조리학교에 급식소위원 

회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이 됩니다.

지금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 

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 

학교의 경우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 

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하며, 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원희가 설치된 것 

으로 분다 경북은 그렇게 개정조례가 되 

어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 200명 미 

만인 학교의 경우에는 급식소위원회쁠 따 

로 조직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북은 어떻게 되어 있는 

지 그 조례 개정하려는 그 부분 외의 것 

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본래 소위원회는 중요성 때문에 소위원 

회를 반드시 두도록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배경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다시피 급식이 그만큼 학교운영위원 

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더 심도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두어서 

그 위원회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교육후에서 아마 전 

체 회의보다는 소위원회률 두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라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와 같이 통합급식을 하는 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은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름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 

청의 의견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인:할 때는 딘:순히 구 

체적인 그런 내용은 지침상으로 정하고 

조례에는 일1tl적으토 교육부에서 지침온 

대로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조례를 장단점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현실에는 적합하고 또 너무 세부적으로

[제209회-재2兵유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81 _



[제209회-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정해 놓으면 다음에 변화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점은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시 • 도에 곽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에 

아주 딱 맞게 정한 시 • 도도 있고, 아니 

면 거시적으로 긁은 선만 이렇게 조례에 

들어가고 세부적인 부분은 지질이나 양 

교장선생님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요렇•게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시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參 간사 곽정수

알겠습니다.

醫 위원장 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응 위원님 말씀하세요.

響 김부응 위원

지금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하 

고 관계가 되기하고 안되기도 하는 부분 

이라, 제7조 1항 보시면 학부모위원의 학 

생이 휴 학 • 전 학 • 졸업 • 퇴학, 교원위원 

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 

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임 

한다는 요 조항 때문에 말씀읊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학교에서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테는 이게 별 관계가 없는 

데, 시골에는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그 

래서 그 운영위원 모시기가 썩 쉬운 일이 

아닌데, 3회 연속 불참했다고 당연퇴임시

킨다고 그러면 아마 반도 더 안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개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서 3 

회 연속이라는 건 조금 무리하다는 생각 

이 들어서요, 제가 학교에서 운영해 보니 

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響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입니다.

이게 그냥 3회 연속 빠지는 것이 아니 

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빠지는 경우는 

에외로 하기 때문에, 대•개 운영위원님들 

이 저회들이 운영위왼회 소집 통보를 하 

고  교장선생님 이하 참•모들이 전회•를 겁 

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가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의결정족수가 안 

되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 

루거나 날짜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개 구두리•도 내가 이만한 사 

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노라 이렇게 의 

견읊 주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어떤 무단으로 이렇게 빠지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1 

읊 걸로 봅니다.

數 김부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 

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전}가는 한번 

요런 건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는 생각 

에서 말씀읊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82 —



■  서수웅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 

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여기 운영위 

원회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소위원 

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하고서 여기다가 

의무조항 한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는 것이 장단점이 있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골학교는 

매들이 3,40명되는 학교도 많고 아까 얘 

기했던 것처럼 합동급식학교는 조리를 하 

는 학교만 두면 되지 거기서 운빈■하1다 먹 

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 둔다는 

거는 너무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아 

닌가, 자꾸 위원회가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것도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일 때는 잡무로 

받아들여요. 위원회롤 민'들어 가지고 소 

집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걸 조금 고려 

해서 아까 우리 팍정수 위원님께서 에를 

들어서 주신 제주도였던가요 그런 에를 

참고해서, 합동급식학교는 조리하는 학교 

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협력학교에서 

는 한 두 사람 참여하는 걸토 소위왼회를 

둔 걸로 간주하면 안되겠는가, 그렇게 하 

면 안될까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 획 관리 국장입 니 다.

서수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갈'이 

그거는 조례상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

다. 아무리 교육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현 

실에 더 적합한 조례로 할 수도 있고 그 

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래도 현장을 

많이 방문하셨고 또 헌장에 관심이 많으 

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한 거의 4,5개 

시 • 도는 그냥 저희들 안대로 했고 나머 

지 시 • 도는 세부적으로 했고 또 앞으로 

이걸 조정할 그런 시 • 도도 아마 반반일1 -- ■ W  X드 | 一【-r —„ I I X— "I，— X三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강제규정은 아니고 

얼마든지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심의안대 

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響 서수응 위원

현실적으로 일선학교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구수정을 약간 했으면 좋겠다 

생각에서 말씀읊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鑛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부분에 저도 이 

것이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것을 지침으토 보완한다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원칙과 단서조항을 구분해서 조례에 다

[제209寒卜제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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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블 게 있는데 

지금 운영과장님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학 

운위조례에 담아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 

다고 알고 계십니까?

響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각 시 • 도 관 

리국장 회의하고 학교지역보건급식과 공 

문에 의해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학교운 

영위원회에 두도록 되어 있어요.

響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과에서 지금 요 조 

_  개정안을 낸 것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 

서 내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급식소위원회롤 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로 두도록 한 법적 

근거는 사실은 학교급식법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있고 그 밑에 있는 시행 

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그것에 

교육부령의 시행규칙이 또 있죠. 그러니 

까 학교급식과 관련되는 법규는 그 세 가 

지 법과 시행령과 교육무훈령, 규칙 거기 

에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 그 

시행령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를 학운위 

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는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근데 둘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읊 둔 

시 • 도도 있고 두지 않은 시 • 도도 있을 

수 있는테,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다 두어

[제209화-재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라고 하니까 강제규정을 조례로 확정하라 

고 지짐을 내려주셨겠죠, 교육부에서는.

근데 보니까 타 시 • 도에서는 그렇게 

담■아서 이미 많은 시 • 도가 주진읊 했는 

데 우리 시 • 도는 조금 뒤늦은 것 같아 

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사실은 급식소위원회름 학 

운위에 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 

가 미리 있었더라면 우리가 서둘러서 먼 

저 했을 템데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멘 

데, 지침이 내려오고서 좀 뒤늦게 한 것 

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교육부에서 임의조항이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거지만 하도록 방향을 

잡은 건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 • 도도 뒤늦었지만 그것 

을 강제규정으로 두되 다만 소규모학교나 

공동급식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비현 

실적으로 강제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건 단서조항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繼 위원장 정무

아까 서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수정동의롤 하신 겁디까?

爆 김병우 위원

그 부분은 약간 정회를 해 가지고 품 

조문읊 조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響 서수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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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09회-재2차  조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조금 더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서 일정 

시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무

지금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U 시 M 분 정회) 

(14A| 〇〇  ̂ ^ 7 fl)

響 위원장 정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 개 를  선 포 합 니 다 .

곽정수 위원님, 수정동의 말씀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鑛 간사 곽정수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 곽정수 위원입 

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서 급식 소위 원 

회 설치 내용읊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 

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하 

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I항의 w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롤 들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설 

치하여야 한다”툴 “운영위원회를 안건심 

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공동급식학교의 급식소위 

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학교

와 공동으로 구 성 한 다 /’로 수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 

의를 마치겠습니다.

醫 위원장 정무
곽정수 위원님 수 고 하 셨 습 니 다 . _

작정수 위왼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 

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작정 

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 

음읊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 

까?

( “  없습니 다. n 하는 위 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읊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 

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안 제17조 제1항의 “운영위원 

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 

원회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 

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 

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민:, 공동급식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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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급식소위원회는 공동조리 중심학교에 

비조리 학교와 공동으로 구성한다 .”로 수 

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 

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토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9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조례인: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읊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 

신 집행기간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 

회 산회롤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정 무, 간사 곽정수,

위 원 김병우, 김부응, 서수응, 이상일.

〇출석공무원 : 3명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 지원과장 신용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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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푠!섬 1)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의 사 일 정 《안 )

제209회 충청북도교육위 :임시

인 시 

셔 7. 11. 16.

( u L)

본회의
송료. 후

W , 11, 1次

♦월)

11:00

1̂ 1 心|

[제1차 조_ 심사소위왼희

1. 위위장 션슛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신징의 신

건 비 hi

[제2차 조 _ 성 사 소 위원회1

1. 玄청북도쒸하H  t?치 조래 입부개정조례안 

Z  숭칭북도쉿 학 H 운영위위회 십 의 • 운잉에 관한 

조례 인 부 개 정 조 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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